
알고 싶은 법률 상식

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공동상속인 

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·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

피상속인을 위하여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

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

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

고려하는 제도이다(민법 제1008조의2). 

즉 유산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분

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액을 가산하는 것이다.

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속재산 분할 대상

이 되는 것이다. 

그럼으로써 기여분을 인정받은 자는 기여분을 

가산한 액이 고유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.

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며, 

특별히 기여를 한 자이어야 한다. 

기여분 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

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

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

록 되어 있다.

그동안은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

상당히 쉽지 않았다. 

가사노동에 의한 배우자의 기여는 특별한 기여

로 취급하지 않았으며, 자녀 역시 단순한 동거 

사실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. 

적어도 부모와 동거를 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

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

는 부양을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여 주었다.

그러나 위와 같은 경향은 최근 변화되어 기여분 

인정 수준이 완화되고 있다. 

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며 제사를 모신 경우, 

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의 농사일을 도운 경우에

도 일정 부분 기여분을 인정한바 있다. 

점점 개인주의로 되어가는 가족 관계의 변화에 

발맞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 구체

적 현실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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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의 상속분에 가산...기여분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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